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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
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계약
을 체결하고 있다. 학교, 구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
제인데, 구청은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 전환 등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기
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기간제 보호
법 시행령의 각종 예외조항을 전면 손질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
로는 ① 최저임금 인상, ② 임금교섭, ③ 생활임금 도입 등이 있다. 중장기적
으로는 임금교섭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밖에 직종별 표준임금을 정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식당과 휴게실, 탈의실 공간, 근무시간 중 식사, 경조사, 명절 상여금은 제공해
야 할 것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의 임금이 비조합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속
년수도 길다. 노조 상급단체는 이러한 긍정적 노조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미조
직 노동자 조직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
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중소영세업체 비
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보다 조직화가 쉽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
도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요구를 수렴해 나가야 한다.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1)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5개 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
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 보고서의 총론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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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493(21.1) 418(17.9) 492(21.1) 442(18.9) 489(21.0) 2,334(100.0)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직업(%)　

전문직   0.6   2.4   0.4 17.4 31.1 10.5 
사무직   1.8   6.9     - 20.8 33.9 12.7 
식당 12.0 14.6     - 54.3   1.8 15.8 
청소 54.8 42.1 24.0   0.5   7.4 25.8 
경비 15.0   9.1 71.1   2.7 19.4 24.4 
기타 15.8 24.9   4.5   4.3   6.3 10.9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5개 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 실태조사 결과

1. 기초사항

o 서울시 소재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5개 부문에서 무작위 추출한 비정규
직 2,334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음. 각 부문별 응답자 수(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1> 응답자 수와 분포 (단위: 명,%)

o 직업별로는 청소(25.8%), 경비(24.4%), 식당조리(15.8%), 사무직(12.7%), 전문직
(10.5%), 기타(10.9%) 순임. 대학은 청소(54.8%), 병원은 청소(42.1%)와 식당(14.6%), 
아파트는 경비(71.1%), 학교는 식당(54.3%), 구청은 사무직(33.9%)과 전문직(31.1%)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2> 일자리 속성

o 고용형태별로는 간접고용인 파견/용역근로(53.3%)가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는 기간제(34.4%), 무기계약직(11.2%)임. 민간부문인 대학(86.0%), 병원(83.7%),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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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성별(%) 남성 34.7 28.7 76.6 11.3 25.4 36.1 
여성 64.7 71.3 23.2 88.7 74.6 63.8 

연령　 평균값(세) 57.3 50.1 61.8 44.8 45.0 52.0
가구원수 평균값(명) 2.99 3.04 2.70 3.53 3.28 3.10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고용형태
(%)

정규직     -     -     -   0.5   0.2   0.1 
무기계약직   2.8   4.3   0.6 49.1   2.0 11.2 
계약직(기간제)   9.9 10.5 19.1 39.8 89.8 34.4 
파견/용역근로 86.0 83.7 79.5   9.5   7.6 53.3 
기타   0.6   1.4     -   1.1   0.2   0.6 

트(79.5%)는 간접고용(파견/용역근로)이 압도적이고, 공공부문은 직접고용이 압도적
임. 즉 구청은 기간제(89.8%), 학교는 무기계약직(49.1%)과 기간제(39.8%)가 다수임.

<표3> 고용형태

o 여성은 63.8%로, 학교(88.7%), 구청(74.6%), 병원(71.3%), 대학(64.7%), 아파트
(23.2%) 순임. 평균 연령은 52세(중위값 55세)로, 아파트(61.8세), 대학(57.3세), 병원
(50.1세), 구청(45.0세), 학교(44.8세) 순임. 가구원수는 평균 3.1명으로, 학교(3.5명), 
구청(3.3명), 병원(3.0명), 대학(3.0명), 아파트(2.7명) 순임. 

 
<표4> 인적 속성

2. 고용

o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有期) 근로계약 체결이 72.5%로, 구청(94.7%), 대학
(90.1%), 아파트(71.7%), 학교(53.2%), 병원(47.1%) 순임. 

o 계약기간은 평균 1.15년(중위값 1년)으로, 계약기간 1년(63.4%)이 가장 많음. 대
학(84.5%), 아파트(77.6%), 학교(75.7%), 병원(58.4%), 구청(28.3%) 순임. 

- 구청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이 64.6%로, 서울시가 상시지속적 일자리로 판단하는 
9~11월이 44.9%나 됨. 이는 기간제 보호법(무기계약 전환대상)과 근로기준법(퇴직금)
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o 기간제 계약은 대부분 반복갱신(71.6%)이 이루어짐. 반복갱신 횟수는 평균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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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계약기간 정함(%)   90.1   47.1   71.7   53.2   94.7   72.5 

계약기간(년)
평균값 1.25 1.13 1.16 1.14 1.05 1.15
중위값 1.00 1.00 1.00 1.00 .83 1.00

계약기간
계층(%)

1년미만 0.7 20.3 5.2 15.3 64.6 23.6
    6월미만 0.5 0.0 3.2 2.6 8.2 3.4

6월 0.2 10.2 2.0 5.5 3.2 3.3
7월 0.0 0.0 0.0 0.9 3.2 1.0
8월 0.0 10.2 0.0 0.0 5.0 2.6
9월 0.0 0.0 0.0 1.3 16.6 4.8
10월 0.0 0.0 0.0 4.3 16.4 5.1
11월 0.0 0.0 0.0 0.9 11.9 3.4

1년 85.4 58.4 79.2 75.7 28.3 63.9
1-2년미만 0.5 0.0 1.2 0.4 5.2 1.8
2년 12.5 21.3 13.6 5.5 0.9 9.6
2년초과 0.9 0.0 0.9 3.0 1.1 1.1

반복갱신 갱신(%)   86.7   72.1   73.9   72.3   54.6   71.6 

갱신횟수
평균 4.12 2.95 3.49 2.88 2.24 3.27
중위수 3.00 2.00 3.00 2.00 2.00 2.00
최대값 33 13 20 13 15 33

재계약 
결정방식(%)

특별한 사정없는 
한 재계약   78.5   87.3   77.2   63.3   28.2   66.4 
특별한 사정없는 
한 그만 둠 0.8 1.9 1.4 3.6 25.4 6.8 
재계약 기준따라 
연장여부 결정   11.0 9.8   10.8   14.7   24.3   14.2 

모르겠다 7.5 1.0 9.8   18.3   22.1   11.9 

(중위값 2회)이며, 최대 33회까지 반복갱신을 한 사람도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재계약(66.4%)이 이루어짐. 상시지속적 일자리가 

대부분인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63~87%에 이
름. 그러나 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28.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만 둠 25.4%, 재계약 기준 따라 연장여부 결정 24.3%임. 

<표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단위:%)

o 현 직장에서 계속근무 가능년수는 평균 6.8년(중위값 5년)으로, 희망년수 8.2년
(중위값 8년)보다 1.4년(중위값 3년) 짧음. 

- 계속근무 희망년수가 가능년수와 같거나 짧은 70.2%(희망년수≤가능년수)는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임. 하지만 계속근무 가능년수가 희망년수보다 짧은 24.5%(희
망년수>가능년수)는 고용불안을 크게 느낄 것임. 구청(46.8%), 아파트(24.2%),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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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계속근무 
희망년수

평균 8.76 7.74 6.85 9.72 7.95 8.18
중위수 10.00 6.00 6.00 10.00 5.00 8.00

계속근무
가능년수

평균 8.13 6.97 5.93 8.71 4.31 6.77
중위수 8.00 5.00 5.00 10.00 2.00 5.00

계속근무
희망/가능
년수비교

(%)

희망<가능 5.3 5.0 4.5 2.5 3.9 4.2 
희망=가능   72.0   75.8   63.2   76.7   44.8   66.0 
희망>가능   15.4   18.9   24.2   15.4   46.8   24.5 
무응답 7.3 0.2 8.1 5.4 4.5 5.3 

정규직
전환

가능성
(%)

매우 높다 2.0 1.2 1.4 8.1 3.9 3.3 
약간 높다   14.8   15.6 9.3   21.5   13.9   14.9 
별로 없다   37.9   41.6   29.5   34.8   22.9   33.1 
전혀 없다   44.0   41.6   58.7   35.5   59.3   48.3 

(18.9%), 대학(15.4%), 학교(15.4%) 순임.

o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8.2%임. 학교(29.6%), 구청
(17.8%), 대학(16.8%), 병원(16.8%), 아파트(10.7%) 순임. 

<표6> 계속근무 희망년수와 가능년수(단위: 년, %) 

3. 노동시간

o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4.9시간(중위값 40시간)임. 아파트(55.0시간)와 병원(49.0
시간)이 길고, 대학(41.6시간), 구청(40.5시간), 학교(39.1시간) 순임.

o 중위값 기준으로 출근은 오전 8시, 퇴근은 오후 5시 30분이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임. 

- 출근은 아파트가 6시로 가장 빠름. 대학과 병원은 7시, 학교는 8시, 구청은 9시. 
- 퇴근은 아파트가 다음날 오전 6시고, 다른 부문은 당일 오후 5~6시임.
-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있는 시간은 아파트가 24시간으로 가장 길고, 병

원은 10시간, 대학, 학교, 구청은 9시간임.

o 1일 근로시간은 평균 9.2시간(중위값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99분(중위값 60분).  
- 중위값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은 아파트(11.4시간)가 길고, 다른 부문은 모두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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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주당
근로시간

(시간) 

평균 41.6 49.0 55.0 39.1 40.5 44.9
중위수 40.0 40.0 57.0 40.0 40.0 40.0
최소값 1.0 11.0 14.0 15.0 20.0 1.0
최대값 84.0 117.5 130.0 65.0 50.0 130.0

출근시각
(시)

평균 7.2 7.4 6.8 8.3 8.8 7.7
중위수 7.0 7.0 6.0 8.0 9.0 8.0
최소값 5.5 4.0 5.0 6.0 6.0 4.0
최대값 10.5 21.0 9.0 13.0 10.0 21.0

퇴근시각
(시)

평균 16.9 18.3 26.7 16.9 17.8 19.4
중위수 16.5 17.0 30.0 17.0 18.0 17.5
최소값 6.0 11.0 12.0 14.0 14.0 6.0
최대값 30.0 32.0 33.0 22.0 31.0 33.0

(퇴근-출근)
시간

평균 9.7 10.9 19.9 8.7 9.0 11.7
중위수 9.0 10.0 24.0 9.0 9.0 9.0
최소값 0.0 2.5 4.0 3.0 5.0 0.0
최대값 24.0 24.0 24.5 14.0 24.0 24.5

출근시간이전 
업무준비시간

(분)

평균 21.7 19.1 14.0 16.6 14.6 17.1
중위수 20.0 20.0 10.0 10.0 10.0 10.0
최소값 0.0 0.0 0.0 0.0 0.0 0.0
최대값 90.0 40.0 80.0 40.0 50.0 90.0

1일 
근로시간

(시간)

평균 8.7 9.7 11.8 7.8 8.0 9.2
중위수 8.0 8.0 11.4 8.0 8.0 8.0
최소값 6.0 2.5 2.0 3.0 4.0 2.0
최대값 24.0 23.5 24.0 13.0 10.0 24.0

1일 
휴게시간

(식사포함,분)

평균 96.7 67.2 208.9 54.8 61.4 98.8
중위수 60.0 60.0 180.0 60.0 60.0 60.0
최소값 0.0 0.0 0.0 0.0 30.0 0.0
최대값 420.0 120.0 480.0 120.0 120.0 480.0

간. 1일 휴게시간은 아파트(3시간)가 길고, 다른 부문은 모두 1시간.

<표7> 주당 근로시간, 출퇴근시간과 1일 근로시간(단위: 시, 시간, 분)

o 주당 노동시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계산하면 3.1점임. 공공부문인 구청(3.6점)과 
학교(3.4점)가 높고, 민간부문인 대학(3.1점)과 병원(2.9점)은 보통이며, 장시간 노동이 
관행인 아파트(2.6점)는 낮음.

o 현재 주당 노동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63.8%고, 지금보다 줄이고 싶다는 의
견이 32.2%임. 이에 비해 늘리고 싶다는 의견은 3.3%밖에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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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교대제 실시 비율(%) 18.5 45.0 74.4 3.4 2.5 28.8 

교대제
유형
(%)　

2조2교대 63.7 52.1 93.4 53.3 41.7 76.0 
3조3교대 18.7 22.9 - - 25.0 9.4 
3조2교대 1.1 12.2 0.3 6.7 8.3 4.0 
4조3교대 - 12.2 - - - 3.4 
기타 8.8 0.5 6.3 40.0 25.0 4.5 
무응답 7.7 - - - - 2.7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노동시간 만족도(1~5점) 3.07 2.93 2.56 3.40 3.63 3.12

노동시간 
희망(%)

더 줄이고 싶다 37.3 33.7 50.4 22.6 16.2 32.2 
지금이 적당하다 60.2 61.5 44.5 74.2 79.3 63.8 
더 늘리고 싶다 1.0 4.8 3.0 3.2 4.5 3.3 

- ‘지금보다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의견은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아파
트(50.4%)가 많고, 대학(37.3%), 병원(33.7%), 학교(22.6%), 구청(16.2%) 순임.  

<표8> 노동시간 만족도와 희망(단위: 점, %)

o 교대제 근무자는 28.8%. 이 가운데 76.0%가 2조 2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음.
- 교대제는 아파트(74.4%)가 가장 많고, 병원(45.0%), 대학(18.5%), 학교(3.4%), 구

청(2.5%) 순임. 교대제 유형 가운데 2조 2교대제가 모든 부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음. 아파트(93.4%), 대학(63.7%), 학교(53.3%), 병원(52.1%), 구청(41.7%) 순임. 

<표9> 교대제 실시 여부와 유형(단위:%)

o 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은 33.2%로, 대학(55.4%), 병원(49.3%), 아파트(24.2%), 구
청(20.7%), 학교(17.4%) 순임. 

- ‘연장근로수당을 거의 받지 못 한다’(36.2%)가 가장 많고, ‘연장근로시간을 정확
히 계산해서 받는다’(34.6%), ‘정해진 시간 월정액(또는 정률)으로 받는다’(14.3%), 
‘일부 시간만 받는다’(7.2%) 순임.

- ‘연장근로수당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병원(59.2%), 학교(42.1%), 아파트(36.4%), 
대학(27.1%), 구청(5.0%) 순이고,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받는다’는 구청
(59.4%), 대학(45.4%), 학교(42.1%), 병원(22.3%), 아파트(6.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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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연장근로실시 비율(%) 55.4 49.3 24.2 17.4 20.7 33.2 

연장근로
수당수령(%)　

거의 받지 못 함 27.1 59.2 36.4 42.1   5.0 36.2 
일부시간만 받음   8.3   4.9   5.6   6.6 11.9   7.2 
정해진 시간 월
정액(정률) 받음 10.9 12.6 26.2   2.6 21.8 14.3 
시간 정확히 계
산해서 받음 45.4 22.3   6.5 42.1 59.4 34.6 

기타   8.3   1.0 25.2   6.6   2.0   7.6 

<표10> 연장근로 실시와 연장근로수당 수령 여부(단위:%)

4. 임금

o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기본급은 117만원, 월임금총액은 133만원, 적정임금은 166
만원, 희망임금은 177만원. 

- 부문별 월임금총액은 구청(146만원), 학교(137만원), 병원(130만원), 대학(126만
워), 아파트(124만원) 순임. 월임금총액은 124~146만원이고, 적정임금은 151~182만
원.

o 상여금 받는 사람은 23.3%에 불과. 
- 상여금 지급시기는 연2회(68.8%)가 가장 많고, 매월 일정액(16.7%), 연1회(8.6%), 

정해져 있지 않음(5.9%) 순임. 
- 상여금 지급률은 평균 59%로, 아파트(101%), 구청(99%), 병원(71%), 대학(52%), 

학교(3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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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상여금 지급 지급(%) 32.0 33.0 9.1 39.1 6.1 23.3 

상여금
지급시기

(%)

년 1회 6.3 4.3 11.1 14.5 3.3 8.6 
년 2회 74.7 47.1 66.7 80.9 70.0 68.8 
매월 일정액 16.5 34.8 20.0 2.3 13.3 16.7 
정해 있지 않음 2.5 13.8 2.2 2.3 13.3 5.9 

상여금
지급률

(%)

평균 52 71 101 37 99 59 
중위수 19 50 100 10 50 25 
최소값 4 10 1 0 0 0 
최대값 200 210 350 200 400 400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정규직과
같은 부서 
함께 근무

함께 근무 24.5 18.2 15.9 52.5 67.9 35.9 
아니오 74.0 81.8 82.1 47.5 32.1 63.3 

함께
근무한다면
정규직과 

같은 일 71.9 63.2 50.0 42.2 38.3 47.6 
다른 일 26.4 36.8 46.2 57.8 61.7 51.8 

같은 일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같은 수준 임금 2.3 35.4 82.1 33.7 4.7 22.6 
다른 수준 임금 96.6 64.6 12.8 66.3 95.3 76.7 

<표11> 상여금 지급(단위:%)

o 근속년수가 늘어나면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곳은 33.7%.
- 학교(48.2%), 아파트(39.2%), 병원(38.5%), 구청(24.9%), 대학(19.9%) 순임. 

o 현재 소속된 부서나 팀에서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5.9%고, 함께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63.3%임. 

- 구청(67.9%)과 학교(52.5%)는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데, 대
학(24.5%), 병원(18.2%), 아파트(15.9%)는 16~25%로 그 비중이 낮음. 이러한 차이는 
구청과 학교는 직접고용 기간제고, 대학, 병원, 아파트는 간접고용 용역근로가 다수인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큼.  

o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정규직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 47.6%. 이 가운데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22.6%고,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76.7%임.

<표12> 정규직과 동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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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고용보험 가입 90.9 81.1 75.6 95.5 94.7 87.6 

국민연금
직장가입 82.8 74.2 56.9 92.3 87.7 78.6 
지역가입 1.8 8.9 1.4 2.9 0.2 2.9 

건강보험
직장가입 93.5 79.4 94.1 93.9 98.2 92.2 
지역가입 2.6 8.9 2.0 3.2 - 3.2 

산재보험 가입 89.0 81.1 68.9 86.4 92.4 83.6 

사회보험 
직장가입
안한이유

사업주 요구로 5.6 15.8 9.4 1.4 4.4 8.5 
임금공제 부분이 
부담 되어서 30.6 38.3 4.7 29.6 1.1 17.6 
신용불량 등 개
인적인 사정으로 - 4.2 0.9 2.8 1.1 1.8 
국가의 보험정책 
신뢰하지 않아서 4.2 17.5 - - - 4.2 

잘 모르겠다 59.7 24.2 85.0 66.2 93.4 67.9 

5. 기타 노동조건

가. 사회보험

o 직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92.2%), 고용보험(87.6%), 산재보험
(83.6%), 국민연금(78.6%) 순임. 공공부문인 학교와 구청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민
간부문인 대학, 병원, 아파트보다 높음. 

-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는 ‘잘 모르겠다’(67.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임금 공
제 부분이 부담되어서’(17.6%), ‘사업주 요구로’(8.5%), ‘국가의 보험정책 신뢰하지 않
아서’(4.2%),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1.8%) 순임.

<표13> 사회보험 가입현황(단위:%)

나. 휴가

o 법정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한다는 51.0%로, 구청(69.7%), 학교(58.4%), 대학
(58.4%), 아파트(41.1%), 병원(24.4%) 순임.

o 휴가로 생긴 업무 공백은 ‘남아 있는 동료들이 대신 한다’(57.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내가 복귀하여 일을 처리한다’(26.3%), ‘회사가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한
다’(12.4%), ‘내가 사비를 들여 대체인력을 구해 놓고 휴가를 간다’(3.1%) 순임.



- 12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법정휴가 자유사용 58.4 24.4 41.1 58.4 69.7 51.0 

휴가시
업무공백
처리방법

남아있는 동료들
이 대신 한다   74.0   65.7   66.3   35.3   52.8   57.5 

회사가 알아서 
대체인력 구한다 4.2   30.4 8.4   27.5 5.0   12.4 

내가 사비 들여 
대체 인력 구해
놓고 휴가 간다

0.7 1.0 9.4 5.8 - 3.1 

내가 복귀하여 
일을 처리한다   19.1 2.9   14.9   31.4   42.2   26.3 

자유로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관 리 자 ( 상 사 ) 가 
허락하지 않아서   38.3   51.6   57.7   20.7   55.4   46.2 
동료가 힘들어져 
눈치보여   40.3   25.0   27.5   44.6   14.2   30.1 
추가임금 받기 
위해   10.4   21.5 1.1   19.0 8.8   12.4 
기타 8.0 1.9 9.2   15.2   21.6 9.5 
무응답 3.0 - 4.6 0.5 - 1.8 

- 특히 문제가 되는 ‘내가 사비를 들여 대체인력을 구해 놓고 휴가’를 가는 경우는 
아파트(9.4%)와 학교(5.8%)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o 법정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 하는 이유는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
에’(46.2%),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30.1%), ‘추가 임금을 받기 위
해서’(12.4%) 순임.

<표14> 휴가 사용(단위: %)

다. 산재처리

o 산업재해를 경험한 사람은 6.7%로, 대학(10.8%), 아파트(9.6%), 학교(7.0%), 구청
(3.7%), 병원(1.9%) 순임.

o 산업재해 경험자 가운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 한 사람은 63.1%임. 산재 처리를 
받지 못 한 이유는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까봐 신청하지 못 했다’(19.7%), ‘산재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못 했다’(16.6%), ‘산재 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적용받지 못 했다’(10.8%), ‘회사에서 산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10.8%), ‘회사가 공상처리를 해주었다’(5.1%)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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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개선사항
(1~2순위)

임금인상 46.0 41.4 42.7 45.9 43.4 43.9
고용안정 37.9 32.0 28.9 36.5 45.8 36.3
자유로운 휴가사용 5.9 15.5 12.2 5.3 2.6 8.1
출산휴가육아휴직 0.1 0.5 0.6 1.2 1.1 0.7
보육시설 0.1 0.3 0.2 0.5 0.0 0.2
인격적 대우보장 6.7 8.7 10.0 4.9 2.1 6.5
교육훈련 1.1 1.4 2.6 2.5 3.3 2.2
기타 1.0 0.5 0.4 2.4 1.0 1.1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산재경험 경험있다   10.8 1.9 9.6 7.0 3.7 6.7 

산재신청　

재계약 영향 미
칠까봐 신청하지
못했다

  11.3   87.5   21.3   12.9   22.2   19.7 

신청했으나 회사
가 받아들이지 
않아 적용못받음

9.4 -    17.0 6.5   11.1   10.8 

회사가 산재적용 
대상이 아니라해 
신청하지 않았다

  13.2 -    10.6 3.2   22.2   10.8 

산 재신 청방 법등
을 몰라 못했다   20.8 -    17.0 9.7   22.2   16.6 
회사가 공상처리
를 해 주었다 5.7 -  8.5 3.2 -  5.1 
산재신청해서 잘 
처리되었다   39.6   12.5   25.5   64.5   22.2   36.9 

<표15> 산업재해 및 산재신청 경험(단위:%)

라. 개선방향

o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임금인상(43.9%), 고용안정(36.3%), 자유로운 휴
가사용(8.1%), 인격적 대우보장(6.5%) 순임. 

- 구청만 고용안정(45.8%)이 임금인상(43.4%)보다 많고, 다른 부문은 임금인상이 
고용안정보다 많음. 이는 그만큼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광범함을 말해줌. 

<표16> 현재 비정규직으로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단위:%)

o 용역(또는 하청)업체 노동자 개선방향은 ‘원청(기관)에서 직접 고용’(67.5%)이 가
장 많고, 다음으로는 ‘현 용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16.1%), ‘현 용역업체에서 비정
규직으로 고용하되 임금 노동시간 등 처우개선’(15.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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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노조유무와 
가입

노동조합이 없다 40.4 31.6 81.9 29.9 56.2 48.9 
노조 있으나 
가입대상 아니다 18.3 24.9   3.5 12.4 39.5 19.7 

노조있고 가입대상
이나 가입 안 함   6.1   8.6   2.2 17.6   2.9   7.2 

노조 가입 34.1 34.9 11.0 39.4   1.4 23.5 

노사협의회

잘 운영되고 있다 21.1 38.8   3.5 16.5   5.9 16.5 
구성되어 있으나 
잘 운영되지 않음   7.7 12.4   6.1   4.3   2.2   6.4 

구성 안 됨 28.6 17.9 56.1 28.1 28.0 32.3 
잘 모르겠다 38.7 30.9 33.5 51.1 63.8 43.8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개선방향

원청 직접 고용 76.3 57.7 49.2 76.5 77.3 67.5 
용역업체 
정규직 고용 10.5 26.8 21.1   9.7 13.1 16.1 

용역업체 비정규
직고용, 처우개선 11.4 15.6 28.3 13.8   9.6 15.8 

무응답   1.8     -   1.4     -     -   0.7 

<표17> 용역/하청 노동자 개선방향(단위: %)

6. 노사관계

o 노동조합 조직률은 23.5%로, 학교(39.4%), 병원(34.9%), 대학(34.1%), 아파트
(11.0%), 구청(1.4%) 순임. 

o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16.5%)는 얼마 안 됨. 
‘잘 모르겠다’(43.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32.3%), ‘구성은 
되어 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6.4%) 순임. 

<표18>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단위:%)

7. 저축과 부채

o 저축 있는 사람은 53.7%고, 부채 있는 사람은 40.9%. 저축 있는 사람들의 저축
액은 평균 1,117만원(중위값 500만원)이고, 부채 있는 사람들의 부채액은 평균 5,846
만원(중위값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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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유무 있음(%)  43.0 64.1 55.7 57.2 50.3 53.7 

저축액(만원) 평균 1,045 777 1,665 958 969 1,117 
중위수 100 410 1,200 300 300 500 

부채유무 있음(%)  42.0 28.9 34.3 51.4 47.0 40.9 
부채총액

(억원)
평균 6,080 3,121 3,940 6,403 8,654 5,846
중위수 3,000 2,000 2,000 3,000 5,000 3,000

월상환원리금
(만원)

평균 43.40 23.26 33.53 44.08 50.41 39.63
중위수 30.00 20.00 20.00 30.00 40.00 30.00

원리금상환
부담(5점척도)

평균 4.14 4.04 4.21 4.05 4.09 4.11
중위수 4.00 4.00 4.00 4.00 4.00 4.00

부채상환
원리금부담

(%)

매우 부담된다  31.9 24.8 39.1 26.4 39.1 32.7 
부담되는 편이다  49.3 58.7 42.0 55.5 36.5 47.6 
그저 그렇다  14.5 12.4 14.2 15.0 18.7 15.3 
부담없는 편이다   1.9   4.1   2.4   3.1   5.7   3.5 
무응답   2.4     -   2.4     -     -   0.9 

부채조달기관
(복수응답,%)

제1금융권  67.1 64.5 66.3 70.9 78.7 70.3 
제2금융권  17.4 21.5 13.6 17.2 15.7 16.8 
대부업체   1.4   1.7   1.8     -   0.9   1.0 
친척/친지  13.0 11.6 25.4 12.3   7.0 13.4 
일하는 회사   0.5     -   1.2   2.2   0.4   0.9 
기타   2.4   0.8   0.6   1.8   1.7   1.6 

o 부채상환원리금은 월평균 40만원(중위값 30만원)으로, 구청(50만원), 학교(44만
원), 대학(43만원), 아파트(34만원), 병원(31만원) 순임.

- 부채상환 원리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계산하면 평균 4.1점(중
위값 4.0점). ‘매우 부담된다’가 32.7%, ‘부담되는 편이다’가 47.6%로, 80.3%가 부담
을 느끼고 있음.

- 부채를 제1금융권에서 조달한 사람이 70.3%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제2금융권
(16.8%), 친척이나 친지(13.4%) 순임. 

<표19> 저축과 부채 현황(단위: %, 만원, 억원, 점)

8. 노후준비

o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수준이 적정(9.9%)하거나 충분(1.7%)하다는 11.6%밖에 안 
되고, ‘매우 부족’(31.7%)하거나 ‘부족한 편’(56.6%)이다가 88.3%임. 5점 척도로 계산
하면 평균 1.8점(중위값 2.0점).



- 16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노후경제적
준비적정
(5점척도)

평균 1.67 1.99 1.88 1.88 1.69 1.82
중위수 2.00 2.00 2.00 2.00 2.00 2.00

노후경제적
준비적정

(%)

매우 부족하다  42.4 18.7 25.6 27.8 41.5 31.7 
부족한 편이다  49.1 65.8 61.8 59.3 48.5 56.6 
적정하다   6.7 13.4 10.6 10.4   9.2   9.9 
충분한 편이다   1.0   2.2   1.4   2.0   0.8   1.5 
매우 충분하다   0.2     -   0.2   0.5     -   0.2 

노후준비(%) 준비하고 있다  54.4 57.9 48.6 72.9 44.2 55.1 

노후준비
수단

(1~2순위,%)

국민연금  42.9 42.1 33.3 41.6 35.9 39.5 
사적연금  13.8 20.0 20.3 20.5 25.0 19.7 
퇴직금   9.5   3.9   7.1   7.3   2.8   6.3 
예금, 적금, 저축
성보험  16.8 22.1 16.5 16.9 18.1 18.0 
부동산 운용   4.5   1.2 10.9   2.6   4.9   4.7 
주식, 채권  등   0.6     -   1.7   0.2   0.7   0.6 
기타   1.3     -   1.3   1.6   4.4   1.6 
무응답  10.6 10.5   9.0   9.3   8.3   9.6 

예상은퇴연령 평균 67 63 69 60 62 64
중위수 69 65 70 60 61 65

희망은퇴연령 평균 68 64 71 61 64 66
중위수 70 65 70 60 65 65

적정노후생활
자금(만원)

평균 170 182 158 225 228 192
중위수 170 200 150 200 200 200

은퇴후가능소 
득규모(만원)

평균 84 99 96 121 114 102
중위수 80 100 100 100 100 100

o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은 55.1%.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39.5%), 사적연금
(19.7%),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8.0%), 퇴직금(6.3%) 순임.

o (중위값 기준으로) 예상은퇴연령은 65세, 희망은퇴연령도 65세임.
- 예상은퇴연령은 아파트(70세), 대학(69세), 병원(65세), 구청(61세), 학교(60세) 순. 
- 희망은퇴연령은 아파트(70세), 대학(70세), 병원(65세), 구청(65세), 학교(60세) 순.

o (중위값 기준으로) 적정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매달 필요한 자금은 200만원인
데, 은퇴 후 매달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은 100만원.

- 적정 노후생활 필요자금은 병원, 학교, 구청은 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는 대학(170만원), 아파트(150만원) 순임. 은퇴 후 매달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은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이 100만원이고, 대학은 80만원임.

<표20> 노후준비 (단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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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

새누리당   21.9   38.0   35.8   15.4   14.5   24.9 
민주당   17.2   22.7   20.7   12.7   10.2   16.6 
통합진보당 1.0 1.0 0.6 0.7 0.4 0.7 
정의당 - 0.2 0.2 - - 0.1 
노동당 - 0.5 0.2 0.5 - 0.2 
지지정당 없음   22.7   37.1   30.9   29.6   46.2   33.2 
무응답   37.1 0.5   11.6   41.2   28.6   24.2 

투표여부
예   58.8   78.7   78.7   53.8   65.4   67.0 
아니오 3.2   20.8   13.6 6.6 8.2   10.2 
무응답   37.9 0.5 7.7   39.6   26.4   22.8 

투표후보

박근혜 후보   34.3   49.8   47.2   23.1   28.4   36.4 
문재인 후보   18.9   27.5   24.6   18.1   22.9   22.3 
강지원 후보 0.4 0.2 0.2 0.2 0.4 0.3 
김순자 후보 0.6 - - - - 0.1 
김소연 후보 0.4 0.2 - - - 0.1 
박종선 후보
무응답 4.3 1.0 6.7   12.4   13.7 7.7 

9. 정당 지지도와 18대 대선 투표

o 현재 지지정당은 없다(33.2%), 새누리당(24.9%), 무응답(24.2%), 민주당(16.6%) 
순이며,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 지지는 모두 합쳐도 1.0%. 

o 18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한 사람은 67.0%로, 박근혜(36.4%), 문재인(22.3%) 
순임. 강지원, 김순자, 김소연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모두 합쳐도 0.5%.

<표21> 정당 지지와 18대 대선 투표(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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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 제언 

1. 고용

o (실태)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에 비해 초중등학교, 구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제임. 초중등학교 식당 급식 업무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지나면 무기계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청 등 지자체는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 전환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기간을 1년 미만(64.6%)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서울시가 상시 지속적 업무로 간주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계약기간 9~11
월(44.9%)도 절반가량 됨.

o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에서 “상시 지속적 업
무는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화된 청소, 경비, 식
당은 상시 지속적 업무임. 서울시는 이미 청소, 경비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
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음. 정부는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에 관계없이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함. 또한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은 지나치게 많은 무기계약 전환대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바,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함.

   
o (55세 이상 고령자 무기계약 전환 예외 개정)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청소 경비 업무는 직접고용이든 간
접고용이든 기간제가 일반적이며, 이들 업무 종사자는 대부분 55세 이상 고령자임.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92.5%), 대학(78.1%), 병원(49.8%)은 55세 이상 고령자
가 절반이 넘음. 따라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정년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함. 또한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적합 업무는 정년을 65~70세로 연장하든가 정
년 조항을 없애야 함. 

o (불법파견 근절) 병원에서는 간호조무, 조리배식,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직접고용 
정규직과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한데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발견됨. 예컨대 병원 영양 
팀은 직접고용 영양사/조리사와 외주업체 조리원(조리배식)이 한데 뒤섞여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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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외주업체 조리원은 직접고용 영양사/조리사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
어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게 됨.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 업무는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일부 병원은 파견근로를 사용하고 있음. 정부는 수시점검과 근로감독 강
화를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함. 

o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스스
로를 비정규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임. 법률상 사용자인 교육감은 사용자로서 권한
과 의무를 학교장에게 미룸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들은 소속과 사용자가 불분명하고, 
무기계약에 걸 맞는 직제나 임금체계도 부여받고 있지 못 함. 단체협약이나 조례를 
통해 교육감 직접고용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 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라도 교육감
의 사용자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학
교 비정규직의 직제와 임금체계를 비롯해서,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별로 공통된 사
안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함. 

o (국시비 매칭사업) 국시비 매칭으로 재원(인건비)을 조달하는 자치구 기간제 노동
자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추가인건비 지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
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중앙정부와 업무 조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르는 추가인건비 분담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임금 등 노동조건

o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
우가 많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근속에 따른 호봉 상승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임금수준이 낮고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고용안정보다 임금인상 욕구가 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최
저임금 인상, ②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수준 인상, ③ 생활임금 제도(조례) 도입 등이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임금교섭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
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효
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번 조사에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적정임금은 
150만원인데, 이는 서울시 공무직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비슷함.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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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종별 표준임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임
금결정 기제가 없음. 이에 따라 동일 부문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임금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음. 예컨대 서울시 본청, 서울지하철, 유노조 대학 청소 노동자
들과 자치구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20-30만 원 가량 차이가 남. 노동조합 상급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표 직종을 선정해 시장임금 수준을 조사하
고 표준임금을 제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함.

o (복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 최우선적으
로 식당과 휴게실, 탈의실 공간을 제공하고, 근무시간 중 식사와 경조사, 명절 상여금
은 제공해야 할 것임.  

o (24시간 맞교대 근절) 아파트 경비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초과근로수당도 없고 시급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됨.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임에도 인체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1일 24
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가 일반화되어 있음. 하지만 아파트 경비는 단순 감시 이외에 
주차관리, 택배, 재활용 분리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감
시단속적 근로의 승인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아파트 경비 업무를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막으려면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고, 24시간 맞교대 근무제를 근절해야 함.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
와 실제 지급한 월급여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이밖에 경비실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함. 

o (근로기준법 등 사각지대 일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법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이 비일비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
부가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노사단체가 함께 
노동법 준수를 위한 교육 홍보 상담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3. 노사관계 

o (노조효과 홍보) 아파트 경비의 임금수준은 유노조(147만원)가 무노조(118만원)보
다 높고, 직접고용(139만원)이 간접고용(120만원)보다 높음.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
도 노조 조합원의 임금이 비조합원보다 임금수준이 15% 높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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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고 근속년수도 길음. 따라서 이러한 긍정
적 노조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o (노조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음. 
노조 상급단체는 노조효과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함과 동시에, 노조 조직화에 
나서야 함.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간접고용 비조합원에게도 노조 사무실을 개
방하고 법률상담이나 고충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병원처럼 교대제 근무
가 많은 사업장은 나이트 담당 조합원의 출근시간에 맞춰 노조 사무실 개방시간을 새
벽으로 조정한다든가 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o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노사협
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
해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요
구를 수렴해 나가는 게 필요함.

4. 교육훈련

o (구 단위 노동복지 센터) 서울시가 4개 구에 설치한 노동복지센터 운영은 긍정적
으로 평가됨. 앞으로도 지자체와 노동계가 협력해서 노동복지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법률상담과 교육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o (서울시 노동복지 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이나 재취업 프
로그램은 구 단위 노동복지 센터가 커버하기 어려움. 서울시 노동복지 센터를 설립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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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월평균임금
(만원)

전문직 154 170 167 170 167    168 
사무직 117 138 183 139    152 
조리사 131 124 115 123    119 
청소 118 117   80 110 137    111 
경비 134 151 136   96 138    136 
기타 141 144 156   89 133    138 
전체 126 130 124 137 146    133 

시간당 임금
(원)

전문직 6,056 9,803 7,579 10,017 9,522  9,631 
사무직 10,016 7,884 10,629 7,964  8,839 
조리사 6,869 6,657 6,701 7,093  6,730 
청소 8,477 6,397 5,377 6,303 7,425  7,163 
경비 6,364 7,347 5,122 5,903 7,574  5,890 
기타 7,223 6,450 6,681 6,726 7,556  6,869 
전체 7,807 6,719 5,225 8,074 8,292  7,254 

[보론] 회귀분석 결과 

1. 임금수준 결정요인

o 같은 일을 해도 일하는 곳이 다르면 임금수준이 다름. 예컨대 청소 월평균임금은 
구청(137만원), 대학(118만원), 병원(117만원), 학교(110만원), 아파트(80만원) 순임.

<표22> 부문 및 직업별 임금수준(평균값, 단위: 만원, 원) 

o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일하는 곳에 따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월평균임금
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23>과 <부표1> 
참조). 

1) 여성 식당조리
o 학력, 규모, 근속, 경력이 여성 식당조리 노동자들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o (부문) 대학, 병원, 구청은 임금에 차이가 없지만 초중등학교는 12.4% 낮음.
o (고용형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 낮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2.1% 낮음. 
o (노조효과) 노조 조합원은 무노조 비조합원보다 월평균임금이 5.0% 높음. 

2) 여성 청소
o 학력, 혼인은 유의미하지 않음. 얼핏보면 근속과 경력이 유의미한 것처럼 보이지

만 계수 값의 부호가 반대 방향이어서,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 없음. 
o (부문) 구청은 대학보다 7.6% 높고, 병원은 8.0%, 아파트는 13.2%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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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식당조리 여성 청소 남성 경비
학력 × × O
혼인 O × ×
가구주관계 O O ×
근속 × × ×
경력 × × ×

부문 대학,병원,구청
>학교(–12.4%)

구청(+7.6%)>대학
≒학교>병원(-8.0%)
>아파트(-13.2%)

아파트(+8.0%)
>대학,병원,구청
>학교(-26.6%)

300인 이상 × +20.6% +9.7%

직접/간접고용 직고(–9.0%),
간고(–22.1%)

×
(∵간고가 93% 차지)

×
(∵간고가 대부분)

파트타임 -11.0% -15.0% ×
노조 조합원 효과 + 5.0% +15.7% +15.3%

o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20.6% 높음.
o (고용형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93.0%나 되기 때문. 
o (노조효과) 조합원의 노조 임금효과는 15.7%.

3) 남성 경비
o 혼인, 가구주관계, 근속, 경력 유의미하지 않음.
o (부문) 아파트는 8.0% 높고, 대학, 병원, 구청은 차이가 없고, 학교는 26.6% 낮

음. 아파트 경비는 시간당 임금은 가장 낮지만, 24시간 맞교대 때문에 월평균임금은 
가장 높음. 

o (노조효과) 조합원의 노조 임금효과는 15.3%.

<표23> 직업별 임금수준 결정요인 회귀분석(종속변수: 월임금총액)

2. 노조가입 결정요인

o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성, 연령, 학력, 혼인여부, 가구주관계 등 인적 속성과 
사업장 규모,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확률은 부문별로는 ‘병원>대학>
학교>구청>아파트’ 순이고, 직업별로는 청소가 낮음. 고용형태별로는 ‘무기계약직>직
접고용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순이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조가입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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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여성 식당조리

(모형2) 
여성 청소

(모형3) 
남성 경비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중졸이하 -0.051 0.307 0.037 0.525 -0.110 0.000 ***
고졸 0.042 0.354 0.014 0.802 -0.080 0.003 **
전문대졸 0.070 0.240 0.062 0.411 -0.015 0.656
기혼 -0.160 0.057 -0.049 0.519 -0.029 0.433
사별이혼 -0.245 0.005 ** -0.094 0.227 -0.068 0.122
배우자 -0.099 0.000 *** -0.039 0.031 * -0.042 0.142
기타가구원 -0.117 0.090 0.008 0.816 -0.012 0.655
근속년수 0.013 0.143 -0.025 0.000 *** 0.004 0.488
근속제곱 0.000 0.728 0.002 0.000 *** 0.000 0.911
경력년수 0.011 0.170 0.018 0.001 *** -0.006 0.303
경력제곱 -0.001 0.066 -0.001 0.012 * 0.000 0.563
병원 -0.027 0.447 -0.083 0.000 *** 0.035 0.332
아파트 -0.142 0.000 *** 0.077 0.024 *
학교 -0.132 0.000 *** -0.119 0.195 -0.310 0.000 ***
구청 -0.067 0.312 0.074 0.018 * 0.017 0.616
300인 이상 0.039 0.210 0.187 0.000 *** 0.092 0.006 **
직접고용비정규직 -0.094 0.000 *** -0.085 0.139 -0.065 0.213
간접고용비정규직 -0.250 0.000 *** -0.093 0.069 -0.092 0.068
파트타임 -0.116 0.000 *** -0.162 0.000 *** 0.021 0.471
유노조비조합원 0.057 0.030 * -0.040 0.032 * -0.024 0.229
유노조조합원 0.048 0.050 * 0.146 0.000 *** 0.142 0.000 ***
주당근로시간 0.009 0.000 *** 0.012 0.000 *** 0.001 0.029 *
상수 4.655 0.000 *** 4.250 0.000 4.926 0.000 ***
관측치 345 428 463 
모형설명력 0.507 0.750 0.323 
주: 대졸이상, 미혼, 가구주, 대학, 300인 미만, 무기계약직, 풀타임, 무노조를 기준더미로 

해서 분석한 결과임.

<부표1> 직업별 임금수준 결정요인 회귀분석(종속변수: 월임금총액 로그값)


